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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장식판을 겸한 농구대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고안의 명칭]

장식판을 겸한 농구대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고안의 사시도.

제2도는 본 고안의 분해사시도.

제3도는 일부를 생략한 본 고안의 요부 종단면도.

[실용신안의 상세한 설명]

본 고안은 장식판을 겸하여 방안벽에 설치할 수 있게한 농구대에 관한 것인데 특히 바스켓과 링을 방안
벽에 그대로 설치해 두면 방안의 공간 활용이 불편하게 될 것이므로 바스켓과 링을 손쉽게 착탈할 수 있
게 함에 고안의 목적이있다.

종래의 농구대는 경기용이거나 완구용이거나 링이 농구대의 공받이 판에 고정된 것이어서 방안벽에 그대
로 설치하면 상기와 같은 불편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본 고안에서는 그와같은 불편을 개선한 것이다. 본 
고안을 첨부도면에 따라 상세하게 설명한다.

바스켓(11)을 구비한 링(12)을 공받이 판에 고정한 주지의 것에 있어서 판(1) 아랫변의 턱(8)을 구비한 
긴홈(9)에 비스켓(11)과 링(12)을 고정한 막대(10)를 밀어 끼우고,

판(1)은 공지한 스라이드식 액자와 같이 위변 긴구멍(5)과 내측 주연부 홈(9)을 구비한 틀(2)로 만들어 
그림과 연성 투명판(3),(4)을 끼운 것이다.

부호7은 절개부, 13은 못구멍, 14는 못을 표시한 것이다. 작용효과는 다음과 같다.

설치하는 방법은 못(14)으로 판(1)을 벽에 고정하고 틀(2) 위변의 긴 구멍(5)에 그림(3)과 투명판(4)을 
끼워  틀(2)이  액자가  되게  한다.  이판(1)은  벽에  못으로  고정되어  있으나  위  설명과  같이  그림과 
투명판(3)(4)을 끼워넣을 수 있으므로 공지한 스라이드식 액자와 같이 그림을 갈아 끼울수 있으며 투명
판을 연성 합성 수지판으로 하면 공의 충격이 가해져도 파손되지 않고 또 더러워 지면 닦아낼수 있어서 
좋다. 바스켓(11)과 링(12)을 판(1)에 고정하자면 링(12)이 고정된 막대(10)를 턱(8)을 구비한 홈(9)에 
밀어끼워 링(12)이 판(1)의 중앙에 위치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막대(10)는 홈(9)의 턱에 걸려 빠져나오지 아니하고 링(12)은 판에 견고하게 고정된다. 이 
링(12)을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위 설명과 반대로 막대(10)를 홈(9)에서 밀어 빼면 링(12)은 판(1)에서 
간단히 제거된다.

이와같이 본 고안은 공받이 판을 방 안장식으로 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지한 스라이드식 액자와 같이 
그림을 갈아끼울 수 있게 하므로 유용성을 더욱 높이고, 바스켓이 구비된 링을 판에서 손쉽게 착탈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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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어서 비좁은 방안벽에 설치하기 적합한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도시한 바와 같이 바스켓(11)을 구비한 링(12)을 공받이판에 고정한 주지의 것에 있어서 판(1) 아래변의 
턱(8)을 구비한 긴 홈(9)에 링(12)을 고정한 막대(10)를 끼우고 판(1)에 그림을 끼울 수 있게 함을 특징
으로 하는 장식판을 겸한 농구대.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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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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